
비조치의견및법령해석회신사례

-보험회사가 PF 정상화지원을위한신디케이트론에필요한자금마련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매도할수있는지여부 (250029) -

 요청대상행위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환매조건부채권을매도할수있도록요청

 관련법령요지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등은 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허용

 회신요지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목적등에해당하는지는불분명.현금성자산등이부족한보험회사가보험법령상조치를우려하여대출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에대하여비조치할필요*

*다만,동비조치의견서는 ‘25.12.31.까지유효

본내용은일반적인정보의제공만을목적으로발행되므로이에수록된내용은저희법인의공식적인견해나구체적사안에관한법률의견이아님을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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